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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정책개발과 국내외 인권기구 및 관계

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및 2014년에 이어, 2019년 유엔의 북한

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자료

집을 발간합니다.

UN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핵심적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모든 UN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 상호간 검토하여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UPR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선 2009년 및 2014년 UPR에서 회원국과 인권 NGO로부터 열악한 인권상황

에 따른 많은 지적과 권고를 받았고, 2019년 5월에도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제3차 UPR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를 통해 취합된 유엔 통합보고서(UN Compilation 

Report)이며, 둘째는 심의 당사국이 작성하는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그리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요약보고서(Summary of Stakeholder Information)입니

다. 이외에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도 있지만 이번 제3차 UPR 자료

집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수준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유엔 회원국들의 사전 질의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 간 사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이번 UPR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국제사회’로 대표되는 기관 혹

은 정부들이 제시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와 이에 대처하는 북한의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보고서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우려 그리

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의견 표명과 실천적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3차 

UPR 자료집은 인권을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작용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역동

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사전 질의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으며 제1차 UPR과 제2차 

UPR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숙지하고 제3차에 제기된 주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국면에서 본 자료

집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12.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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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C/WG.6/33/PRK/1 

유엔 총회 배포 : 일반 

2019년 2월 20일 

원본 : 영문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관한 실무그룹 

제33차

2019년 5월 6~17일

인권이사회 결의 부속서 16/21 제5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본 문서는 수신된 그대로 복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중 어느 것도 유엔 사무국 측의 의견 개진을 의
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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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준비 과정

1.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결의(A/HRC/DEC/17/119)에 명시된 대로 UPR 보

고서 준비를 위한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nformation under the UPR)에 따라 작성되었다. 2014년 5월 제2차 검토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채택한 핵심 입법, 행정 및 실천적 조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 및 향후 목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국제인권협약이행민족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의 조정 하에 본 보고서 작성을 위

한 전담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재판소, 최고

검찰소, 외무성, 교육위원회, 보건성, 노동성, 중앙통계국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여성

동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연로자보호연맹 및 아동지원협회 등 대표적인 사회

단체 그리고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및 법률연구소 등 학술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3. 이 전담조직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샵이 개최되

었다. 워크샵에서는 DPRK의 2차 검토에서 수용된 권장사항 이행에 관한 정보 획

득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전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다.

4. 보고서 초안이 관련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에 전달되어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들 기관의 의견이 보고서의 최종 개정판에 고려 및 반영되었다.

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적 조치

A. 입법 조치

1. 인권관련법

5. DPRK는 보고기간 동안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완성

하기 위해 인권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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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법(2015년 10월 8일), 교육강령집행법(2016년 6월 24일), 과학기술보급

법(2017년 10월 12일) 및 직업기술교육법(2018년 7월 12일)이 제정되었고,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법적

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7.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014년 6월 27일), 편의봉사법(2014년 12월 24

일), 저축법(2016년 11월 23일) 및 생수관리법(2017년 10월 12일)이 제정되었고, 

환경보호법, 주거법, 공원,유원지관리법, 전염병예방법 및 식료품위생법이 개정되

어 인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 체제도 확립되

었다.

8. 사회주의노동법이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어 출산휴가 기간이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되었고, 노동보호법과 로동정량법이 개정되어 더 안전하고 문화적이

며 위생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인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법 

체제가 개선되었다.

9. 형법이 2015년 7월 22일 개정되어 법 집행관이 직무 수행 중 저지른 권력 

남용, 직무 태만 및 기타 법률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마련되었다.

10. 모든 수준의 검찰소 및 재판소의 검사와 판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2018년 

3월 21일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검사 및 판사의 자격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 및 판사 계급의 전반적인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공정

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법 체제를 시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준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 선거에 관한 규정이 

2016년 8월 10일 개정되어 판사 및 인민참심원 선거에서 민주적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가의 사법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11. 또한 관련 법 시행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상세히 기술한 규정과 규칙이 채택 

또는 개정되었다. 노동 규율에 관한 규정, 곡물 매장 운영에 관한 규정, 사회주의 

기업의 책임 경영에 관한 규정, 농장의 책임 경영에 관한 규정, 직무 능력 의료 평

가에 관한 규정, 인민병원에 관한 규정, 전염병 전문센터에 관한 규정, 세 쌍둥이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 고아 아동을 위한 기숙형 

소학교 및 중학교에 관한 규정, 소학교 및 초급･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시각장애

자 및 청각장애자 학교에 관한 규정, 공장･농업･어업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 IT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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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그러한 예이다.

2. 국제조약 가입

12. DPRK는 2014년 11월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

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비준하였다. 

2013년 7월과 2016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각각 서명 및 비준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시각장애

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에 가입하였다. 또한 2016년 6월 UN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가입

하였다. 

B. 제도적 조치

13. 2015년 4월에 설립된 국제인권협약이행민족위원회(국가위원회)는 CRC 이

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및 CEDAW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등 인권협약 

관련 조정위원회가 결합된 조직이다.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이 국

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DPRK가 당사국으로 가입된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협약을 보급하며 조약별 보고서 및 UPR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약기구 및 UPR 실무그룹이 채택한 최종견해와 권고사항을 배포한다. 또한 협약 

및 관련 국내법 이해 당사자들의 이행 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내각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한다.

14. 장애자보호중앙위원회는 2016년 12월에 조직되었으며 국가의 장애지 보호

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이행 노력을 일관되게 조정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내각 

부총리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20명의 장애 관련 국가기관의 관료 및 전문가, 농인

협회 및 맹인협회 같은 장애지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 모든 도･시･군 지역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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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이끈다. 또한 모든 장애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장애 구심점이 존재하며 특정 

분야의 장애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조율한다.

15. 인권문제연구소는 2016년 11월 사회과학원 산하에 조직되었으며, 인권 보

호를 위한 사회주의 체제의 통합 및 개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이고 실제적

인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한다. 국제인권조약 및 관련 국내법에 관한 팸

플릿, 서적, 논문 및 언론기사를 작성하며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 

분야에서 외국과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한다.

16. 탁아소, 보육원 및 기숙형 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2015년 4월 내각, 공중보

건성, 보통교육성 및 도 인민위원회에 창설되어 약품 및 의약기기 공급, 고아 지능

개발 및 교육을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물품 공급소가 

모든 도에 개설되어 식량, 일용품, 학교 교재 등을 고아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탁아

소, 보육원, 기숙형 학교 및 요양시설에 어류를 독점 공급하는 어업소가 2014년 새

로 조직되었다. 

C. 인권 교육

17. DPRK는 인권 보호 및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민 권력기관 및 

법 집행기관 관료의 인권 의식 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기간 동안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협약 및 관련 국내법에 관한 

강연,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5년 CRC 및 CEDAW, 2018년 

CRPD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들

이 관련 협약 및 국내법의 이행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18.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법학 과정에 더 많은 수업이 할당되었으며, 국내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해서는 나이와 지적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정 과목의 내용과 

연계하여 다른 과정에서도 수업이 진행되었다. 법학대학 및 전문대학은 과거 국제

법 과정의 일부였던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과정을 독립 과정으로 채택하여 국제인권

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법관 지망자들이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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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소가 저술한 인권 관련 팸플릿, 출판물, 언론기사 및 논문 

그리고 저명한 연구소 소속 인권 전문가들의 TV 및 기타 매체 인터뷰는 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Ⅲ.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성과

A.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1. 생명권

20. 생명권은 사회주의 헌법,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검찰, 사

법 및 공안 기관에 의해 보호된다. 형법에는 생명권 침해에 관한 범죄 및 해당 범죄

의 심각성에 따른 처벌에 관한 여러 조항이 있다.

21.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인민이 고의적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매우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만 사형에 처한다. 사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선고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도 집행되지 

않는다.

22. 형사소송법 제51조에 따라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 사건은 도 재판소 이상 재

판소가 관할한다. 반면 동법 제418조에 따라 사형 집행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칙령에 따라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죄수들에

게 일반 사면이 행해졌고, 관련 인민 권력기관에서는 사면된 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2. 법원의 독립성 

24. 사회주의 헌법 제166조에는 재판소가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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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든 수준의 DPRK 재판소는 이를 철칙으로 간주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및 

재판소 구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어떠한 기관의 지시

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해당 재판소가 법 앞에서 단독으로 주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해결을 담당한다. 모든 재판소는 사실과 상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사건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26. 재판이 법에서 정한 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참관

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고소하여 정정을 요구한다.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7. DPRK는 과학적 정확성, 객관성 및 공평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한다.

28.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재판은 대중에게 공개된다. 국가기밀 또는 개인적인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법원 심리가 일반에 공

개되지 않더라도 선고는 공개된다.

29. 예비심문 중인 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과 협의할 권리, 본인

의 권리 침해 의혹에 대해 검사에 고소할 권리, 1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다. 

변호인이 피조사자나 피의자와 면담할 권리, 사건기록에 접근할 권리, 피조사자나 

피의자의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검사, 판사 또는 재판소에 고소할 권리, 

피의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답변할 권리,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너무 과중한 평결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급 재판소에 상소할 권

리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 내려진 판결과 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상충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의 변호인은 특별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1

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예비심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변호사 협

회에서 변호인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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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30.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사회주의 헌법, 고소 및 청

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전자인증법, 전기통신법 및 기

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31. 보고기간 동안 다수의 인민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기타 권력

기관 및 법 집행기관에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 관료주의, 기타 바람직하지 공무수행 

방법 및 방식에 대한 고소, 자신들의 생계에 대한 불평과 탄원, 그들이 처한 법적 

처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관련 기관에서는 그러한 고소와 청원을 인민의 의

견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소 및 청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

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다. 

32. 인민들의 글쓰기가 급증하여 출판물의 종류와 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인민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출판사에서 기관, 기업 및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원

고를 의뢰하고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 쇼, 프레젠테이

션, 세미나 및 경연대회가 매년 수 차례 개최되어 인민들이 창의적인 재능을 한껏 

발휘하였다. 성공적인 행사 참가자들은 매체에 널리 보도되었고 국가 표창 및 기타 

인센티브가 수여되어 창작 활동에 대한 대중적 열의를 고무시켰다.

33. 국가는 IT 및 전기 통신 서비스를 개선하고 IT 기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얻고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

보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인트라넷에 의한 정보 서비스가 더욱 향상되었

고 제공범위도 확대되어 2018년에는 거의 모든 기관, 기업 및 조직이 인트라넷을 

통해 편리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시간과 장소

의 제한 없이 휴대전화, 컴퓨터 및 기타 IT 기기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에 건설된 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전

국적인 과학기술 보급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기관, 기업, 공장 및 농장에서 경

영에 필요한 최신 과학기술 및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 세워진 

수만 개의 디지털 도서관, IT 서비스 센터 및 모바일 도서관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었

고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모든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고 수신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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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34. DPRK는 보고기간 동안 국가경제 발전 방향을 인민의 풍요롭고 교양 있는 

삶 창조에 두고 경제 건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의 요구와 이익

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DPRK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이행하

게 되면 특히 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 및 생계가 한층 더 진전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식품, 신발, 섬유처럼 인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와 경공업, 대중교통 등 기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1. 건강에 대한 권리

35. DPRK는 보고기간 동안 공공보건 서비스를 개선하여 인구의 평균 수명을 늘

리고,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숙련된 의료 종사자가 지원하는 출산 비율을 높이며, 

다른 핵심 건강지표를 세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보다 위생적인 생활 조건

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건 부문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이행을 위

한 보건부문 전략의 개발, 이 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 증대, 필요한 제도적, 실천적 

조치 이행이 그러한 예이다. 보고기간 동안 공공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6.6 %를 

차지하였다.

36. DPRK 보건분야발전 중기전략(2016-2020), 말라리아관리전략(2014-2017), 

결핵관리전략(2014-2017), 통합면역 다개년계획(2016-2020) 및 기타 분야별 전략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거나 현재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전략 실행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전략부가 공중보건성에 창설되었다. 

37.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식 의료기관이 

건립되었고 수많은 병원 및 의료기기 공장이 개량되었으며 의과대학 교육 개선 및 

현직 의사 연수를 포함해 의료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모

든 노력이 예방 및 의료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IT 기반 위생 및 전염병 방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감시 및 통보 시스템이 개발되어 



인권이사회 결의 16/21 부속서 제5항에 의거, 제출한 북한의 국가 보고서 ◀◀ 15

2015년 전국에 도입되었으며, 의료 과학기술 및 치료법의 최신 개발을 의료 서비스

에 도입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38. 중앙 병원과 도･시(또는 지구)･군 지역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전국의 

원격진료 시스템이 2009년에 설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인민들이 

무료 의료제도의 혜택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현재 원격의료 시스템

은 6개 중앙병원, 36개의 도립병원, 190개 시(또는 지구) 또는 군 소재 병원이 참가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수천 명의 인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치료를 

받았고 상급병원 의뢰율은 50% 감소하였다.

39.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장의 제조공정을 GMP 표준에 맞추기 위해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인 결과, 약품의 질이 향상되고 품종과 수량이 증가하였다. 2018년에 개

발된 저온유통관리 정보시스템은 계획된 방식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사

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시스템은 저온유지시설 유지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 

인구 수, 산모 수, 1세 미만 아동 수, 보관･저장･운반 중인 백신 총량 및 남아있는 

재고 총량을 중앙에서부터 하부단위까지 수집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0. 고품질 생수원이 발견된 지역에 생수공장이 건설되고 전국의 많은 지역에 생

수 매장이 설치되어 인민들에게 양질의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나노 기술 사용을 

통한 정화 및 소독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수돗물의 품질이 개선되었다.

41. 인구 평균수명이 2014년 70.3세에서 2017년 73.3세로로 증가한 반면,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2014년 8.5명에서 2017년 8.3명으로 감소하였다.

2. 교육을 받을 권리

42. DPRK는 교육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의 질, 환경 

및 조건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로 여겨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교

육 발전을 위한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실시하였다. 보고기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은 평균 GDP의 8.6%를 차지하였다.

43. 보편적 12년 의무교육 도입에 관한 시행령 이행에 대한 중간 검토가 2014년 

9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행령 이행에 관한 검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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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실시되었고 보통 중등교

육 시스템 완성 및 교육 내용, 형식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44. 2014년 교육위원회가 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전략(2015-2032)을 마련하고 이

를 발표하였으며 단계별 이행 목표가 설정되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

(2016-2020) 및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2017-2020)이 실시되

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을 과학 및 교육의 해로 지정하여 교육분야 전반을 새롭

게 전환하고 특히 모든 중등학교의 교육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45.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2016년 60개 전문대학

의 교육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개정되어 직업교육의 질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2017년 9개 분야 100여 개의 중등 직업학교가 새롭

게 신설되어 특정 지역의 경제 및 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었다. 2018년에는 IT 전문 중등 기술학교가 모든 도에 설립되었다. 

교원 양성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교육대학 및 교원양성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이 개정

되었다. 교육에 대한 IT 적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현재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교에 국가 컴퓨터 네트워

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인트라넷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이 학

습, 교수 및 과학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017~2018년 여러 

학교가 시범 학교로 전환되어 다목적 교실, 수준 높은 교육 장비 및 비품, 실험실, 

야외 학습장, 교통 정원 및 적절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다.

46. 국가가 중등교육 수준에서 중소도시와 시골 지역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특별

한 주의를 기울였다. 2016년 각 도시와 군 지역에 있는 1~2개 학교가 훌륭한 교육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시범학교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다른 시골 학교에 일반

화시키려는 연간 계획에 따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골 학교 교육 현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도･시･군 지역의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능한 교사 및 

교원연수원 강사들이 시골지역 교사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47.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학졸업자의 지식 수준을 갖춘 지식 노동자로 양성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교육이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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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보급

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부문별 과학기술 학습 공간의 운

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모든 공장과 기업 

및 거의 모든 농장에 과학기술 학습 공간이 설치되어 근로자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군 지역에서 디지털 도서

관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도서관에서 전자책과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단지 및 인민대학습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 교육자료에 접근하고 원거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TV 및 기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방식

으로 제공되어 인민들에게 평생 학습을 위한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48. 원격교육 시스템이 더욱 향상되었고 2015년에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였

다. 전국 22개 대학이 원격교육 대학이나 학부를 설립하여 수천 명의 근로자가 관

심 있는 분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신 과학기술을 학습한다. 2017년부터 국가 이

동통신 시스템을 통한 원거리 교육이 가능해져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식량권

49. 2014년과 2015년 농장법이 개정되고 2015년 농장의 책임경영에 관한 규정

이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농업관리 방식이 도입되었다. 농장에서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이 생산 및 관리에서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었다. 과학기술 기반 농업 수행, 선진 농업방식 도입, 국가의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한 고수확 품종 개발, 농업에서의 기계 사용 비중 증가를 

위해 주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곡물생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식량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

50. 2015년에 채택된 곡물 매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잉여 식량 구매 및 판

매를 위한 곡물 매장이 지정된 장소에 설립되어 곡물 가격 안정화와 국가 식량관리 

정책 이행에 기여하였다. 

51. 어업 및 축산 부문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단계가 취해졌는데 이 또한 

식량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어업의 물적･기술적 토대 강화, 어업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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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 해산물 가공 기지 개량이 이루어져 인민의 식단이 개선되었다. 2017년 가

동에 들어가고 5만 헥타르의 목장, 축산물 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 축산 기지가 식단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주거권

52. DPRK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주택 건설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인민들에

게 주택을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

건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는 

2015~2017년 수천 개의 아파트와 수백 개의 공공 서비스 시설이 건설되어 과학자, 

교사 및 기타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제공된 아파트에서 문명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

53. 도･시･군 지역뿐 아니라 촌락에서도 수만 채의 주택이 건설되거나 개조되었

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는 과학자들을 위해 수백 채의 아파트를 지었고 황해북도는 

농가 수천 가구를 짓거나 개조하였으며 남포시는 시범 농촌마을을 건설하였다.

54. 국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야 하는 인민들을 위해 새 주택을 짓고, 새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호스텔과 주택을 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백두산선군청년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예정지에 거주하는 인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품격 가

구 및 일상용품이 갖춰진 주택 수백 채를 건설하였다. 

55. 국가는 보고기간 동안 홍수 및 폭우 등 재해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을 

위한 주거지 건설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으며 재난 희생자들의 구호에 모든 노력

을 집중시켜 이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라선에서 2015년 홍수가 발생했을 때 40일 만에 1,800 가구가 새로 건설되었고, 

함경북도에서 2016년 9월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60일 만에 11,900 가구가 

새로 지어졌으며 15,000 가구가 개조되었다.

5. 문화 생활을 할 권리

56. 더 나은 문화적 휴식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명승지를 단장하고 공원 및 유원지 같은 휴양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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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극장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

원이 2016년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육을 위한 훌륭한 기지로 지어졌으며 레크리에

이션장, 현대식 시설을 갖춘 워터파크 및 유원지가 도･시･군 지역에 설립되어 인민

들이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57. 2018년만 해도 실내 경기장, 운동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이 설립 또는 개조

되었으며 국가의 여러 지역에 있는 스포츠 공원에 어린이 및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갖춰졌다. 노동자, 농부, 장교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

이 및 주부들도 참가할 수 있는 도별 스포츠 토너먼트 및 기타 이벤트 관련 대회가 

일년에 수차례 개최되어 전에 없이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정이 크게 증가

하였다. 보고기간 동안 국제 스포츠 경기 및 선수권 대회에서의 북한 운동선수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스포츠를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든 정책에서 비롯된 결

과이다.

58. 수많은 공장과 기업에 사내 보건소가 새로 설립되거나 기존의 의료시설을 개

조하여 근로자에게 15일 또는 30일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힘든 노동을 하는 근

로자에게 15일, 20일 또는 30일의 휴가지 숙박을 국가 비용 부담으로 제공하였다.

59.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및 양덕군온천관광지구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

었으며 올해까지 완성되면 인민들에게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더 나은 여건이 제공

된다.

C. 특수 집단의 권리

1. 아동의 권리

60. DPRK는 보고기간 동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동질병 통합관리 전략(2005-2020)에 따르면, 11개 도(또는 중앙 당

국 직속 지자체)와 118개 군에 아동질병 통합관리가 도입되었다. 수도인 평양에 있

는 옥류 아동병원과 도립 소아과 병원, 군 지역 병원 소아과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원격진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소아과 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

질적인 조치가 취해져 아이들에게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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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5년 평양아동식품공장이 광범위하게 현대화되었으며, 다른 많은 식품 기

지들이 이를 모델로 하여 아동 식품의 종류와 품질이 향상되었다. 위생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동 영양을 관리하도록 입법 조치가 취해졌으며, 아동 영양관

리에서 모범적인 보육기관 및 유치원이 TV 및 기타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소

개되면서 다른 기관들이 이들을 따르게 되었다.

62. 그 결과, 1세와 5세 미만의 사망률(출생 1,000명당)이 각각 2014년 14.2명

과 20.2명에서 2017년 12.3명과 17.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만성 및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각각 2012년 27.9%, 4.0%에서 2017년 19.1%, 2.5%로 증가하였다.

63. 보고기간 동안 연간 1억 5천 권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책 공장이 건설되었으

며 모든 도에 학교가방 공장이 설립되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생

들이 품질이 우수한 공책, 학교가방 및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았다.

64.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지가 여러 지역에 건설되어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다

양한 문화 및 신체 활동을 하며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문을 연 다기능 과학기술 보급 센터인 과학기술단지에 어린이 드림홀

이 설립되어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고 스스로 창의력이 높은 인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궁전, 홀, 캠프 및 기타 과외활동 센터, 

어린이 공원 및 스포츠 공원이 어린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모든 도･시･군 지역

에 건설 또는 개조되었다.

65.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에 있어 DPRK가 보고기간 동안 달

성한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부모가 없거나 외진 지역 또는 재난 지역에 거주

하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전에 없이 증가하였다. 2014년 6월과 2017년 4월 사이에 40여 개의 

탁아소, 보육원, 기숙형 소학교 및 중학교가 새로 지어졌다. 훌륭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이 탁아소, 보육원, 기숙형 소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 및 위생 면에서 국가적 

모델이 되었다. 여기서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행복하게 살고 

공부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희망

에 따라 취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 중 자신이 선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월 북부지역이 예기치 않은 심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복구작업에 힘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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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유치원, 학교 및 병원 건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한편 복구 노력이 진행

되는 동안 재난 지역의 어린이 1,600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송도원 국제어린이

캠프로 이송되어 캠핑 생활을 즐기도록 하였다.

2. 여성의 권리

66. 여성이 사회적 진보 및 가족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대중의 인식

이 더욱 높아져 모든 기관, 기업, 단체, 가족 및 개인들이 여성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로 여성의 권리 보장을 법적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67. 유능한 여성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발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2018년만 해도 부처와 부처급 기관에서 여성 지도자 비

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들은 보고기간 동안 새로 설립된 대다수 교육, 공중보건 

및 경공업 기관의 지도자가 되었다. 2014년 제13기 최고인민회의와 2015년 지방

의 권력기관에 여성 대표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20.2%와 27%였다. 2018년 현재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평균 23.3%이다.

68. 전국 주요 대학의 원거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국가 최고 과학기술 교육기관인 김책공

업종합대학에 재학 중이며 그 중 여성들이 60%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40대와 50대

이다. 

69. 여성들에게 좋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공장과 기업에 훌륭한 복지 시설을 

세워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를 위한 호스텔이 2014년과 2017년 김정숙평

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지어졌으며 공장 및 기업 부설 보육원과 

유치원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조되었다.

70. 아동 및 모성 영양실조 관리에 관한 전략적 행동계획(2014-2018), 모자보건 

교육전략(2014-2018)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2015-2016)이 성공적

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산모 사망률(출생 10만 명당)은 2014년 62.7명에서 

2017년 53.2명으로 감소하였다.

71. 출산휴가가 240일로 연장되고 모든 도립 산부인과가 현대화되어 출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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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환경과 아이의 영양관리가 개선되었다. 모든 산부인과에 새

로 개설된 유선종양과는 평양산부인과유선종양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선종양 

및 관련 질병의 예방, 조기 발견 및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은 또한 이러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 도･시･군 지역 병원에 가족상담 부서를 설립해 쾌적한 환경에서 모자보

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장애자 권리

72. 장애자 보호를 위한 DPRK 전략(2018-2020)이 시행 중이며,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이행을 위한 교육, 노동, 보건 및 건설 부문의 전략에도 장

애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단계별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조선장애자보호

연맹(KFPD)이 수립한 장단기 행동 계획이 장애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조정, 

관련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73. 조선농인협회, 조선맹인협회, 조선여성장애자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장

애자예술협회, 조선농맹인경제문화교류사, 보통강장애자종합편의 등 KFPD 소속 

기관의 역량이 강화되어 장애가 있는 인민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자 비율

이 계속 증가한 결과, 2018년 현재 KFPD 중앙위원회, 조선농맹인경제문화교류사,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수화통역자협회, 농인가구공장 직원의 20%, 70%, 50%, 

14.3% 및 84%를 각각 차지하였고 농인맹인협회 및 농아인축구팀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74. 장애가 있거나 없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탁구대회가 매년 두 차례 

열려 장애자들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

선하였다. 보고기간 동안 DPRK의 장애자들은 성공적으로 장애자 올림픽과 장애자 

아시안게임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 한편 장애자예술협회 구성원들은 2015년과 

2017년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75. 장애자의 공공활동 참여에 대한 신체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자에게 보다 안

전하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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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를 위한 건축공간 설계표준이 개정되었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물 없는 

인프라 건설이 삼지연군 개조 계획 및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반영되어 원활

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자도서실과 홈페이지가 과학기

술단지에 마련되어 장애자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76. 맹인학교 및 농인학교가 2015년을 필두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보통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직업교육과 적절히 연계한 12년 의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심

포지엄 및 세미나가 일 년에 한 번 개최되어 맹인학교 및 농인학교 교사들이 교육 

성과 및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런 노력이 해당 학교의 교육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장애자들이 중앙 및 지방 대학에 개설된 원거리 교

육 시스템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날마다 증가하

고 있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및 보통강 종합편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언론 매

체에 널리 보도되어 장애자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4. 노인의 권리 

77. 보고기간 동안 노인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도 시스템 및 물자공급 등 

연로자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 조선연로자보호연맹

(FCE) 중앙위원회 및 도위원회, 해당 도시(또는 지구)의 인민위원회가 참여하는 노

인보호 비상임위원회가 내각, 도･시･군 지역에 조직되었다.

78. FCE는 노인보호전략계획(2016-2018)에 따라 연구조사, 인식 제고 및 옹호 

활동, 훈련 및 교육, 국제 협력,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 구축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인 예술, 스포츠 및 생산 협회를 조직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79. 과거 의대생의 선택과목 또는 다른 과의 일부분이던 노인학 및 노인병학이 

2016년 의과대학에서 독립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생들이 노인 질병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질병에 관한 질의 응답 및 노인 건강 관리에 관

한 정보 등 노인 건강에 관한 수많은 책이 발간되었다.

80. 2015년 평양에 새로운 요양시설이 설립되어 모든 도립 요양시설이 이를 모

델로 하는 한편 장애자 회복시설이 2016~2018년에 모든 도에 설립됨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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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없는 노인과 장애자들이 걱정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81. 세계 노인의 날을 매년 성대하게 기념하였다. 노인을 위한 스포츠 및 오락 

게임을 마련하고 극장 및 요식업체에서 예술공연과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 

및 레저 활동 기지에서 노인들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민 권력기관의 고

위관료들이 이 날 해당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노인들에게 안부를 전하

며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이 날에 즈음하여 

언론 매체는 노인을 공경하고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인민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

발적으로 일을 찾고 성실한 헌신과 애국심으로 일하는 노인들에 대해 폭 넓게 다루

었다.

D.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82. 진정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인민들이 평화로

운 환경에서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독립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DPRK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83. DPRK의 입장은 UN 총회, UN 인권이사회 회의, 기타 인권 관련 국제 회의 

및 세미나에서 널리 알려진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원칙에 입각한다.

84. DPRK는 CRC 시행에 관한 5~6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9월

과 11월에 각각 관련 조약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CEDAW 이행에 관한 2~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4년 11월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비

준, 2016년 11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비준, 2017년 5월 장애인 권리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접견, 2018년 

12월 CRPD의 이행에 관한 착수 보고서 제출은 인권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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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전 및 향후 목표

A. 장애물 및 도전

85. DPRK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은 큰 장애물과 어려움에 계속 직면해 있다.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인권에 반하는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와 일부 국가가 

DPRK에 부과하는 잔인하고 일방적인 제재이다. 이러한 제재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은 고사하고 심지어 아동, 여성 및 장애지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시설의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 인민의 생존권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이러한 제재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DPRK의 노력에 있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86. UN 인권이사회 및 기타 국제 인권운동 논의에서 만연한 정치화, 선별 및 이

중 잣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DPRK의 노력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한 걸림

돌에 해당한다. 매년 적대세력과 일부 서방국가는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반 DPRK 인권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키고 허구에 불과한 DPRK의 인권 문제를 들

먹이며 “트집”을 잡는다. 그들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DPRK가 취한 조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정하길 거부하며, 소수 “탈북자”의 거짓 “증언”에 지속적으로 의

존한다. 이 모든 것들이 DPRK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세계 여론을 오도하여 대립

을 선동하기 위해 계산된 행위이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DPRK의 긍정적인 

노력과 열의를 방해할 뿐이다.

87. DPRK는 적대세력의 모든 도전과 방해 행위에 용감히 맞서고 인민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며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모든 반 DPRK 인권 운동을 단호하게 막

아낼 것이다.

B. 향후 목표

88. DPRK는 국가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민을 우선시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모든 인민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 높은 수준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한다. 



26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89. DPRK는 요구되는 바와 같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입법 및 실천적인 

조치를 꾸준히 이행할 것이며 모든 노력을 경제건설에 투입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풍

요롭고 교양 있는 삶을 제공할 것이다. 

90. DPRK는 국제인권 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정성, 

객관성 및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인권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Ⅴ. 결  론

91. DPRK는 “인민이 나의 신”1)이라는 주체사상을 적용함으로써 인민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대중적인 인권 보호 체제를 계속 완성해 가고 인민들이 최

고 수준의 문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이민위천 : 인민을 하늘처럼 여김. Believing in the people as in heaven, the people are 
one’s God. ｢조영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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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전질의서 (제1차)

영국과 북아일랜드

•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

근권의 허용 등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들과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할 방침인가?

• 북한은 모든 시민들이 12년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종교 및 신앙활동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는 교육 및 종교･신념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북한은 자발적 노동 특별 요구, 대규모 농촌 동원 및 최장 10년의 중노동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군대식 노동여단에 16~17세 수용 등 어린이들의 교육, 심신의 발전 및 휴

식을 저해하는 경제적 착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세계식량계획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북한은 모든 인구, 특히 빈곤층, 장애인, 

피구금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동등한 식량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

의 운영조건, 접근방식 및 모니터링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FD)에 따라 여성을 성적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어떻게 형벌 제도 및 군대를 개혁할 것인가?

포르투칼

• 북한은 수용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사항의 이행 및 진전과 그 효과에 대

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국가 메커니즘이나 절차를 알려 줄 수 있는가? 

• 북한은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사항, 유엔인권협약기구가 제시한 권고/지침, 

그리고 특별절차 및 관련된 지역 메커니즘들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 및 후속조치를 위

한 국가 메커니즘 (NMIRF)’ - 상기 사항에 대한 수합, 국가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의 

관리, 정부 부처간 실행계획 수립, 진행사항 모니터링, UN 보고절차 구축 등 - 을 수립

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미래에 NMIRF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메커니

즘을 수립하면서 직면했던 어려움 및 교훈 등의 경험을 간략하게 공유해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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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지난 북한의 국가 정례인권 검토(UPR)에서 스웨덴은 강제노역과 식량 중단을 포함한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기타 잘못된 처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 최근의 몇몇 보고서는 군대, 구금 장소, 대중 교통 및 시장과 같은 상업 중심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성기반 폭력(SGBV)을 해결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왔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종종 삼지연 건설현장과 같은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일한다. 북

한은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모집 과정 및 

근무 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미국

• 북한 형법은 고문과 잔인,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

만, 국제 사회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구금 시설에서 심각한 구타, 

전기충격, 장기간 비바람에 노출 및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일반적 관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하는 국내법 조항을 시행할 것인가? 

• 북한의 구금시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매년 구금되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최근 몇 년 동안 교도소 인구는 어떻게 변했는가?

• 북한은 구금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들에

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 북한의 정치범은 벌목, 채굴, 농작물 재배 및 제조 등의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농장과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많다. 또한, 벽돌 생산, 시멘트 제조, 석탄 채굴, 금 채굴, 벌목, 철 생산, 농업 및 섬유 

산업에서 강제 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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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동기구(ILO)에 지원을 요청하고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가?

• 북한의 형법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치안당국과 개인 

행위자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무분별한 여성 폭력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

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안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형법상의 해당 조항을 강제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대중 교육을 위해 대중 인식 캠페인을 강화할 것인가?

• 북한은 2017년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지만 보고관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 방문 후에 북한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준수하는 재판 및 판결 절차

를 따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복역기간

은 일반적으로 선고의 기간과 일치하는가?

• 교회를 포함한 어떤 종교단체가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  북한에 정부 혹은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 조직이 존재하

는가?

캐나다

• 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은 캐나다가 권고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

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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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전질의서(제2차)

슬로베니아

•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당사국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 특히 사회적 계급제도인 성분제와 관련하여, 북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려가 있었는가?

•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적 식량 불안정, 영양부족 및 다른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채택된 방안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독일

•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이후, 몇 명이 어떤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몇 건의 사형

이 집행되었는가?

•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에 있어 유엔 특별절차, 특히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어떻게 

협조할 계획인가?

• 구금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문과 성 폭력과 같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

를 취하고 있는가?

•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별없이 일반 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독립

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가? 

• 북한은 특히 미성년의 강제노동과 동원을 철폐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북한은 소위 “꽃제비”라고 일컬어지는 집 없는 어린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가능하

면 그들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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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북한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EAFR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강제실종으로부

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CPPED), 무력분쟁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

한 부속의정서(OPAC)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의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가?

• 북한 정부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장 발부를 고려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

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 북한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이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어

떤 조치를 취해왔는가? 어떤 법률이 채택되었는가? 위법행위 대응을 포함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국가적 메커니즘을 마련하였는가? 

• 현재 몇 명이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이후 몇 명이 

어떤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나? 사형수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몇 명

이고, 이 자녀들은 모두 몇 명인가?

• 북한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촉구되었듯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

로 하도록 아동권리보장법을 수정할 것인가? 

호주

•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들에 의

한 의무를 충족하는 형사사법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호주는 북한 당국에 사형선고, 사형집행, 감형, 사면과 면죄에 관한 연간 통계와 사형

을 선고받는 사람의 수, 공개처형이 실질적, 법률적으로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포함한 사형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한다. 

• 북한이 국가 보고서를 3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

하지만, 북한이 2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후에 수용했던 113개의 권고안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 권고안들을 실행하기 위

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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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전질의서 (제3차)

앙골라

• 북한이 사형제 폐지를 목표하는 사형집행 유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동안 

모든 재판이 최고 수준의 공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북한은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평등 그리고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

양실조를 포함한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

이 힘써야 함을 권고한다. 

• 북한의 장애인들은 주택시설에 접근이 어렵고, 환경적 장벽과 대중교통의 제한된 접

근으로 그들이 자주적으로 살아갈 권리와 삶의 모든 부분에 온전히 참여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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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그룹은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의거하여 수립되었

으며, 2019년 5월 6일부터 17일 사이 33번째 회기가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이하 ‘북한’)에 관한 검토는 2019년 5월 17일 제8차 회의에서 실시되었다. 북

한 대표단은 유엔 및 기타 제네바 국제기구 북한대표부 한태송 대사가 이끌었다. 

2019년 5월 14일에 개최된 14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북한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2. 2019년 1월 15일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에리트레아, 피지, 

스페인 3개국(트로이카)을 보고관으로 선정하였다.

3. ｢인권이사회 결의｣ 부속서5/1의 제15조와 결의안 16/21의 제5조에 따라 북

한에 관한 조사를 위해 다음의 문서를 발표하였다.

(a) 제15조 (a) (A/HRC/WG.6/33/PRK/1)에 따라 작성/제출된 국가 보고서 

(b) 제15조 (b) (A/HRC/WG.6/33/PRK/2)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에 의해 작성된 편집본

© 제15조 (c) (A/HRC/WG.6/33/PRK/3)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

해 작성된 요약본

4. 앙골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이 국가 이행, 보고, 후속 조치

를 위한 우호그룹,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신해 미리 질문지를 작성했

고 3개국 보고관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하였다. 이 질문지는 보편적 정례 검토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Ⅰ. 검토 절차의 진행상황 요약

A. 북한의 입장

5. 대표단은 북한에 대한 제3차 주기 검토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여, 국제 사회가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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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6. 북한은 주민을 모든 고려사항의 중심에 두는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건립된 

국가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7. 조약 별로 수립되었던 국가 조정위원회가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에 

통합되었다.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고취를 위해 인권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8. 국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시설이 설립되고, 다수의 병원을 개선하여 현대 의료과

학 기술과 치료법을 도입하였다.

9. 수도에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북한 전

역에 수만 채의 주택과 복지 시설이 건축 또는 개조되었다.

10. 어린이들은 12 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른 무상 교육을 받는다. 북한의 모든 

분야와 공공 생활에서 여성의 지위가 강화되었고, 노인은 존중 받으며, 장애인은 국

가와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았다.

11.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례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검토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초청으로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

한을 방문하였다.

12. 북한은 인권 증진 과정에서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과 관련하여 

난관을 겪었다. 이 결의안들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중 잣대에 따른 

선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조작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출처는 

‘탈북자’의 허위 증언이었다.

1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북한의 노력

에 방해가 되었다. 제재로 무역활동이 방해 받았고 아동,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약

품 및 의료 기기의 배송이 차단되었다. 또한 유엔 기구와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B. 북한과의 대화와 답변

14. 대화에서는 88 명의 대표단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대화를 통해 정리한 권

고사항은 본 보고서의 섹션 II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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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고는 몇몇 국제 인권협약의 비준을 통해 북한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하였다.

16.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점을 칭찬

하였다.

17. 우크라이나는 북한 정부가 유엔기구, 특히 인권이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

가 없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였다.

18. 영국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 침해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고, 인권 활동가가 즉각적으로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하였다.

19. 미국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의 열악한 환경에 수감되어 있는80,000 ~ 

120,000 명의 수감자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였다.

20. 우루과이는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점을 칭찬하였다.

21. 베네수엘라는 일방적인 강제제재가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의약품 배포

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2. 베트남은 북한이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점과 ｢사회주의 

로동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한 점을 칭찬하였다.

23. 짐바브웨는 직업 교육, 과학 기술의 보급, 방재, 구호와 회복, 복지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24. 아프가니스탄은 인권이사회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부족과 북한 주민이 기

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25. 알제리는 교육과 직업 훈련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노동법 분야에서 시행된 

입법 개혁을 환영하였다.

26. 아르헨티나는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였다.

27. 호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인권 침해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

한다고 인정했음을 언급하였다.

28. 오스트리아는 유엔 메커니즘 및 외부 감시기관과 북한의 협력이 매우 제한적

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였다.

29. 이탈리아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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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벨라루스는 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언급하였다.

31. 벨기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하였다

32. 부탄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환영하였다.

33. 볼리비아는 북한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산하 인권 연구소를 설립한 점을 칭찬

하였다.

34. 보츠와나는 교육, 보건, 노동, 건설에 관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2016-2020)의 채택을 언급하였다.

35. 브라질은 인권에 대한 심각하고 체계적인 침해, 특히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에 대한 제한을 깊이 우려하였다.

36. 불가리아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7. 부룬디는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점을 칭찬하였다.

38. 캄보디아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39. 캐나다는 인권상황에 깊이 우려했고, 유엔 메커니즘의 보다 폭넓은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40. 칠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복하여 표현했으며, 보다 개방적

인 태도로 대화를 통해 유엔 메커니즘 및 프로그램과 협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41. 중국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2016-2020)을 공식 수립, 이행하고, 사람들

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아동,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문화

생활에 대한 주민의 증대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42. 코스타리카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43. 코트디부아르는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을 계속 비준하도록 장려하였다.

44. 크로아티아는 북한이 모든 특별절차에 관한 즉각적 접근권을 부여할 것을 촉

구했으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부가 국가 인

권기구를 설립할 것을 장려하였다.

45. 쿠바는 북한이 보건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

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46. 체코는 다수의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크게 우려할 

만한 상태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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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콩고 민주 공화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환영하였다.

48. 덴마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의 최초 북한 방문을 환영했지

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49. 에콰도르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와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언급하였다.

50. 이집트는 교육 및 보건 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 및 노인의 권리

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였다.

51. 적도 기니는 다양한 인권법의 공포와 개혁을 환영했고, 교육에 대한 북한 정

부의 노력을 언급하였다.

52. 에스토니아는 국제 인권 조약을 포함하여 북한 정부가 약속한 바를 전면 이

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53. 에티오피아는 국제기구의 비준과 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이 중등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전국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칭찬

하였다. 

54. 피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과 ｢환경보호법｣ 등 환경 법률을 제정한 

데 대해 북한을 칭찬하였다. 

55. 핀란드는 북한 정부가 조사위원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기타 유엔기

구와 메커니즘 등 유엔 인권시스템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56. 프랑스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57. 조지아는 북한 정부가 다수의 국제 법률을 비준,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했

고, 모든 특별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58. 독일은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점을 환영하고, 장애인

의 처우에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59. 그리스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언급하였다.

60. 아이티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61. 온두라스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62. 아이슬란드는 몇 가지 긍정적 조치를 언급했지만 심각한 인권 상황이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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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였다.

63. 인도네시아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권리 실현에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64. 북한 대표단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민원

과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권이 ｢신소청원법｣과 강력한 민원처리기관의 설립

으로 보장되었다. 보복을 포함한 불만처리절차의 방해는 ｢신소청원법｣과 ｢형법｣으

로 금지되었다.

65. 발표, 세미나, 전시회, 쇼, 경연대회, 포럼의 조직을 통해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북한은 ｢형법｣ 및 기

타 관련법률에 명시된 대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 공공 질

서, 공중 보건, 공중 도덕의 보호에 해를 끼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였다.

66. 정보 접근에 있어 인트라넷의 적용 범위와 품질이 개선된 바 있다. 각 도와 

군에 디지털 도서관, 정보 기술 센터, 모바일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67.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업법｣이 개정되었고 ｢농장관리 책임규정｣이 채

택되었다. 또한 농업 부문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었다. 북한은 또한 도, 시, 군 단

위에 잉여 곡물 판매를 위한 곡물 매장을 열었으며, 이는 곡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부의 식품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68. 종교의 자유와 그 행사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 68 조에 명시되어 있다. 북

한은 종교 생활과 의식을 존중한다. 그러나 적대적 세력이 종교를 정치체제 전복 

또는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나 술책은 묵과하거나 용인하

지 않는다. 

69.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강화하고 내부구조를 개편하여 사무

국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인식제고 캠페인, 인권관련 

자료발간,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서 작성, 권고사항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70. 북한에서 사회적 계층체계인 ‘성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주민은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향유하며, 국내법에 평등과 차별금지 원

칙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가장 궁핍한 주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돌보며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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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 집행과 사법적 사안과 관련하여, 북한은 오랫동안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

켜왔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피고인의 권리는 관련 국제협

약의 요건에 따라 ｢형사소송법｣으로 보장된다. 항소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 있다.

72. 검찰은 법집행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 조사 과정, 예

비 조사, 재판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용의자와 피고인의 

심문과 조사를 포함한 형사소송 절차를 기록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73. 교화시설과 관련하여, 최종 판결에 따라 수감자가 수행한 노동은 강제 노동

에 해당되지 않았다. 수감자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 규칙｣(넬슨 만

델라 규칙)에 준거하여 처리되었다. 교화시설에 대한 감시는 해당지역의 검찰이 맡

았다.

74.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정치범’ 또는 ‘관리소’와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률들은 국가에 반하는 범죄나 기타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

화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5.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극도로 흉악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

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

고, 이후 중앙 재판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와 승인을 받는

다. 범행 당시 18 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임산부도 마찬가지

다. 사형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다른 관련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76. ｢형사소송법｣에는 ‘연좌제’에 의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77. 경제적 이유로 허가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경고

를 받은 후 정상적인 삶을 재개할 수 있었다. 탈주범과 밀입국과 같이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이웃 국가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78. 북한은 12 년제의 보편적 무상 의무교육을 도입하였다. 또한 교과서, 교육 

자료, 교육 도구, 교통 수단과 같은 지원도 제공하였다. 교육 부문의 도농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농촌 지역의 학교를 개선하였다. 모든 대학과 다수의 학교를 인트라넷

에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직업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이 개정되었

고, 원격교육시스템도 추가적인 개선을 거쳤다. 북한은 인권교육강화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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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인권 인식 고

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79. 북한 법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였다. 학생들이 농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학교 교과 과정과 일치하였다.

80. 이란은 북한의 여성 관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조약기구에 국가 보

고서를 일부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1. 이라크는 국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환영했으며, 최근 채택

된 법안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82. 아일랜드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해결에 거의 진전이 없다는 점을 우려

하였다.

83. 이스라엘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84. 일본은 납북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일본과 북한이 상호 불신을 극

복하고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85. 쿠웨이트는 보편적 정례 검토의 제3차 주기에 북한 정부가 긍정적 자세로 참

여한 것을 환영했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를 희망하였다.

86. 라오스는 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점을 환영하였다. 

87. 라트비아는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였으

나 다른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와의 협력이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하였다.

88. 룩셈부르크는 인권 상황, 특히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대량 수감과 관리

소에서의 고문사용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89. 몰디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진 점을 환영하였다.

90. 멕시코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서｣의 비준과 인권 연구소 설립을 환영하였다.

91. 몬테네그로는 사형, 고문, 표현과 의사 소통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 제한, 체

계적 납북, 강제 실종, 관리소의 사용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92. 모잠비크는 북한 정부가 일부 조약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한 점과, 유엔 장애

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환영한 점을 칭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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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미얀마는 노동법을 포함하여 몇 가지 인권 관련 법안의 채택 또는 개정에 대

해 북한을 칭찬하였다.

94. 나미비아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의 창출을 지향

하는 경제 발전을 지속하도록 권장하였다.

95. 네팔은 북한이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칭찬하였다. 

96. 네덜란드는 북한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북한 전역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97. 뉴질랜드는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입과 핵심 노동 기준의 도입과 준

수를 장려하였다.

98. 니카라과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99. 나이지리아는 북한 정부가 인권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 참여한 점과, 여성

과 기타 취약 계층의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칭찬하였다.

100. 노르웨이는 아동을 비롯한 취약 계층 상황뿐 아니라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101. 오만은 인권관련 법률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02. 파키스탄은 국제인권 프레임워크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03. 필리핀은 ｢녀성권리보장법｣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공직의 여성비율 증가를 

위한 조치를 인정하였다.

104. 폴란드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여한 점을 인정하였다.

105. 포르투갈은 장기적,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

해 우려하였다.

106. 대한민국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 및 인권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임을 언급하였다.

107. 러시아 연방은 장애인보호전략(2018~2020)과 아동의 권리보호와 개선을 위

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108. 세네갈은 보편적 정례 검토의 제2차 주기에서 수용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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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세르비아는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점을 칭찬하였다.

110. 싱가포르는 장애인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며, 

특히 전국, 도, 시, 군 단위의 장애인보호위원회가 설립된 점을 언급하였다.

111. 슬로베니아는 북한이 특별절차와 기타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을 장려하였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

였다.

112. 스페인은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환영했으며 성분 제도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113. 팔레스타인은 북한 정부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법률을 채택하도록 권고하

였다.

114. 스웨덴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북한이 보고서를 제출한 점은 환영했지만 전

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였다.

115. 스위스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 권리에 대한 제한, 정치적 반대파에 대

한 탄압 등 심각하고 체계적이며 보편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였다.

116. 시리아는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점을 칭찬하였다.

117. 태국은 보편적 정례 검토 메커니즘과 일부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에 대한 북

한의 지속적인 참여를 환영하였다.

118. 동티모르는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

가위원회를 설립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19.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정교하고 수준 높은 의료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북한은 보건발전중기전략

(2016~2020) 등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군 단위의 

의료 시설 개선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었다. 북한은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0. 북한은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했으며, 여성과 

아동에게 표준 식품을 제공하였다. 아동과 임산부 영양실조 해결전략 및 행동계획

과 출산 교육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121. 납북 문제에 있어, 현재까지 일본인 외 납북된 외국인은 없었다. 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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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 9 월 ｢조일평양선언｣에 따른 상당한 노력 덕분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

되었다.

122.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의 제재와 기타 여러 국가의 일방적 제재이다. 제재의 실제 피해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다. 제재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123. 북한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 문제에 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협약의 목표와 요건에 반대하지 않

으며,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이행하였다. 또한 조약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절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124.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은 ‘결의’와 ‘특별보고

관’을 단호하게 거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적대 세력의 정

치적 도구이며, ‘탈북자’의 거짓 증언에 근거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북한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도 거부하였다.

125. 북한은 보편적 정례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화

와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Ⅱ. 결론 및/또는 권고사항

126. 북한은 다음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이전까지 

답변을 제출할 것이다. 

126.1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라 (벨라루스).

126.2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 (인도네시아).

126.3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 (코트디부

아르).

126.4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에스토니아).

126.5 남은 모든 주요 인권협약, 특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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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

하라 (그리스).

126.6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을 비준하라 (온두라스)

126.7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조약의 가입을 고려하라 (이란).

126.8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 (이라크).

126.9 이전의 권고한 바와 같이, 핵심 국제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

정서｣를 비준하라 (라트비아).

126.10 다음 협약을 비준하라. (a)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b)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c)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 선택의정서｣ (d)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포르투갈).

126.11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라 (대한민국).

126.12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

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팔레스타인).

126.13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라 (조지아).

126.14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라 (몬테네그로).

126.15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라 (토고).

126.16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라 (부룬디).

126.17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칠레).

126.18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라 (덴마크)(몬테네그로)(세네갈).

126.19 ｢고문방지협약｣의 조인을 위해 기한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 (영국).

126.20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라 (조지아).

126.2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인하라 (우루과이).

126.2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폴란드).

126.23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 (동티모르).

126.24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프랑스).

126.25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을 비준하고,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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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요청을 포함하여, 모든 혐의와 

관련해 유엔기구와 절차에 제출된 개별적 질문에 대해 답변하라 (우루과이).

126.26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조인하고, 국내법에 도입하라 (크

로아티아).

126.2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조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협조를 명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국내법을 통해 이 규정을 준

용하라 (에스토니아).

126.28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

고, 이 규정의 의무사항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모든 국내법의 조항을 개정하라 (라

트비아).

126.29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라 (룩셈부르크).

126.30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 (포르투갈).

126.31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8개 핵심 국제노동기구협약을 비준하라 (스

웨덴).

126.32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토고).

126.33 무력충돌의 아동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토고).

126.34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포함하여 여성 폭력을 철폐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나미비아).

126.35 비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제

네바협약 의정서｣를 비준하라 (의정서 II) (스위스).

126.36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라 (투르크메니스탄).

126.37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과 자율성을 확

보하여 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불가

리아).

126.38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 국제인권협약을 널리 

배포하고, 조약기구의 최종적 준수사항과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접수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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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라 (시리아).

126.3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하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접근을 허

용하며, 유엔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코스타리카).

126.40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 메커니즘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외부 인권 감시인이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체

코).

126.41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특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에 적극 참여하라 (에쿠아도르).

126.42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와 대화를 지속하라 (베트남).

126.43 유엔기구 및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라 (팔레스타인).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를 제

출하라 (폴란드).

126.45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라 (몰디브).

126.46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라 (우루과이).

126.47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실의 기술적 지원을 받으라 (아프가니스탄).

126.48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유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에게 무제한 접근

을 허용하라 (호주).

126.49 특별절차의 북한방문 요청을 수용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적극 

협력하여 대화와 협력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오스트리아).

126.50 모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를 북한으로 초청하라 (온두라스).

126.51 보류 중인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방문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협력하라 (라트비아).

126.5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모두에게 항시적 초대를 보낼 

것을 고려하라 (라트비아).

126.53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따른 공식방문 실현을 통해 국제 인권시

스템과의 협조를 강화하라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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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4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와 협조하라 (세네갈).

126.55 법과 관습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초청하라 

(스웨덴).

126.56 유엔과 기타 국제인도주의 기관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접근을 허

용하라 (아프가니스탄).

126.57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지원 단체가 북한 내에서 제한없이 독립적

으로 이동하고, 빈곤층 모두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 

(미국). 

126.58 수감자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

의 단체에 방해 없이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즉각 부여하라 (아일랜드).

126.59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을 보장하라 (노르웨이).

126.60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을 이행하라 (크로아티아).

126.61 제2차 주기의 나머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부탄).

126.6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기

타 국제기구의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하라 (불가리아).

126.63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

하라 (이란).

126.64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유지하라 (쿠

웨이트). 

126.65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

하라 (미얀마).

126.66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

하라 (파키스탄).

126.67 기술 원조의 첫 걸음으로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의미한 협력을 

하라 (폴란드).

126.68 북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 원조를 모

색하라 (포르투갈).

126.6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는 것을 고려하라 (동티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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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0 인권에 관한 국제 회담과 협력에 적극 참여하라 (쿠웨이트).

126.71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증진하라 

(미얀마).

126.72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

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를 이행하

라 (투르크메니스탄).

126.73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라 (라오스).

126.74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요구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라오스).

126.75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하라 (러시아).

126.76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

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시

리아).

126.77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

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요건을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를 이행하

라 (시리아).

126.78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 

(짐바브웨).

126.79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라 (에티오피아).

126.80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라 (네팔).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라 (나이지리아).

126.82 사회 내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라 (나이지

리아).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라 (오만).

126.84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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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노력을 강화하라 (필리핀).

126.85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

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베트남).

126.86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

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팔레스타

인).

126.87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벨

라루스).

126.88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관을 설립하라 (파리 원칙)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

126.89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인권기관을 설립하라 (이

라크).

126.90 파리 원칙에 따라, 인권 수호를 위한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관을 설립하

라 (세네갈).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

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라 (쿠바).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콩고).

126.93 교육개발국가전략(2015~2032)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콩고).

126.94 인민권력기관 및 법집행기관 관리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을 증

진하라 (에티오피아).

126.95 아프리카의 문화, 역사, 인류를 위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기여를 이해

하고 그 가치를 더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긴

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의 문화 교류를 조직하라 (아이티).

126.96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을 조성하라 (미얀마).

126.97 인권 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과 인권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필리핀).

126.98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

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하라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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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9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내의 보건, 교육, 사회 부문에 예산 배당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라 (보츠와나).

126.100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보건과 복지 측

면에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전용

하라 (네덜란드).

126.101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조

치를 취하라 (투르크메니스탄).

126.102 북한 주민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

회, 경제 발전 계획의 행동 계획을 유지하라 (쿠바).

126.103 사회 계층,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입법 영역

에서 조치를 취하라 (온두라스).

126.104 식량, 보건, 교육 및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 법률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 (인도네시아).

126.105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오만).

126.106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더욱 강화하라 (필리핀).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안된 조치를 확대하라 

(짐바브웨).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

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계속해

서 촉구하라 (중국).

126.109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하라 (대한민국).

126.110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해결하

기 위해 마련된 국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라 (피지).

126.111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및 ｢환경보호법｣의 이행에 인권 기반 접

근이 포함되도록 하라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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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12 여성, 아동, 장애인, 토착민과 기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전체론적인 전략 고안에 더 적극적

으로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피지).

126.1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

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국내 및 국외에서의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탈리아).

126.1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약의 의무를 이행

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이동 가능성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크로아티아).

126.115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줄이고, 사형 선고 및 집행과 관련

된 공식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사형 집행의 유예를 고려하라 (이탈리아).

126.116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형 집행 유예를 도입하라 (벨기에).

126.117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벨기에).

126.118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우크라이나).

126.119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고, 사형제도 철폐를 위해 형 

집행 유예를 시행하라 (프랑스).

126.120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형 집행의 공식적인 유예를 도입하라 

(조지아).

126.121 사형제도 폐지 및/또는 제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리스).

126.122 사형제도를 폐지하라 (아이슬란드).

126.123 사형제도 폐지를 재고하라 (모잠비크).

126.124 형 집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형 유예 제도를 확립하거나 사

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나미비아).

126.125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개 처형을 즉시 중단하라 (뉴질랜드).

126.126 사형제도 전면 철폐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 제도를 즉각 도입하

고 사형수의 수와 최근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발표하라 (스페인).

126.127 사형제도의 유예를 이행하라 (동티모르).

126.128 수감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

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 (오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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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26.129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 및 고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특히 국가보안

기관 및 감시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훈련, 의식 고양 운동, 법령 제정을 통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독일).

126.1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라 (스페인).

126.13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 

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태국).

126.132 유엔 ｢아동권리협약｣ 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및 수감자를 이용

하는 등의 강제 노동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영국).

126.133 국제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를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인신매매 

생존 여성을 지원하라 (이스라엘).

126.134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정책 채택을 

고려하라 (필리핀).

126.135 북한 모든 주민들의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프랑스).

126.136 종교나 신앙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하고 철폐하

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종교적 관용과 사회 내의 대화를 조장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라 (그리스).

126.137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처

벌이나 보복, 감시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 (아일랜드).

126.138 법률과 국가 정책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

에 맞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관해 검토하라 (코스타리카).

126.139 법과 관행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혁하라 (그리스).

126.140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라 (그리스).

126.14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라 (룩셈부르크).

126.142 정보와 사상을 구두로, 글로, 서면으로 찾고 수신하고 유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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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보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권을 보장하라 (멕시코).

126.143 시민사회 기구가 감시, 체포,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처벌의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폴란드).

126.144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을 증진하라 (이라크).

126.145 북한 주민과 다른 사람들 간의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특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형태라도 

삼가라 (스위스).

126.146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의 기능을 보장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

합한 절차와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개선하라 (코스타리카).

126.147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지켜라 (우크라이

나). 

126.148 북한의 모든 주민이 가족들 및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해 없이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라 

(핀란드). 

126.149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한 이산가족 관련 약속을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라 (대한민국). 

126.150 교육과 보건에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전체 인구에게 전

적인 무상 교육 및 무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라 (아프가니스탄). 

126.151 전국의 식량, 의료 서비스, 교육, 적절한 주거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라 (캄보디아). 

126.152 교육과 보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중국). 

126.153 농촌 지역에서도 보건, 교육, 적합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에 대한 동등

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라 (코스타리카). 

126.154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식량, 보건, 식수,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하라 (우크라이나).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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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라 (네팔). 

126.156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교육, 식량,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해서 보장하라 (베네수엘라). 

126.157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특정 집단 혹은 취약 계층을 우선

에 두고 북한 내 모든 주민의 식량,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태국).

126.158 북한의 식량 관리 정책을 계속해서 이행하라 (볼리비아). 

126.159 전체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화하라 

(칠레). 

126.160 아동, 여성, 노인 및 취약 계층을 포함한 수 백만의 사람들이 겪고 있

는 식량 불안 및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에콰도르). 

126.161 북한 내 식량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계

층까지 공공 배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확실히 보장하라 (핀란드). 

126.162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방안을 강구하라 (캄보디아). 

126.163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126.164 북한의 영아 사망률과 영양실조 비율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인 조치를 증대하라 (쿠바). 

126.165 보건 부문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

집트). 

126.166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계

속해서 실행하라 (니카라과). 

126.167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국가보건체계를 계속해서 현대화하라 (베

네수엘라). 

126.168 교육 개발을 계속하고 모든 주민이 교육의 전(全) 단계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라 (이집트). 

126.169 교육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보강하라 (니카라과). 

126.170 북한 주민들이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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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71 자원을 북한 전역에 균일하게 분배함으로써 학교 기반 시설에 좀 더 

할당하고, 이를 통해 교육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 (세르비아). 

126.172 성평등을 보장하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아르헨티나). 

126.173 성평등의 실현을 보장하고, 여성과 여아 폭력에 대한 면책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호주). 

126.174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

치를 강화하라 (부탄). 

126.175 여성의 권리와 권익 신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그 이행을 감시 및 평가하라 (불가리아).

126.176 아동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 기관 고위 관리직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

도록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이집트).

126.177 여성 관리 고용을 증진하고 정책수립기관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파키스탄). 

126.178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하라 (필리핀). 

126.179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베트남). 

126.180 여성 차별적인 조항, 특히 교육과 고용에의 접근에 관한 차별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보강하라 (코트디부아르). 

126.181 전(全)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위법

화하기 위해 ｢녀성권리보장법｣을 검토하라 (벨기에). 

126.182 (a) 강간, 인신매매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형법에 명시하고, (b) 

법 집행관, 치안판사, 공직자들이 여성 폭력을 확인, 예방, 처벌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c) 본국으로 송환된 여성의 생식기 수색을 금지함으로써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라 (프랑스). 

126.183 ｢녀성권리보장법｣ 등의 법안을 검토하여 강간, 인신매매 등의 여성 폭

력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포함시켜라 (아이슬란드). 

126.184 인식제고 운동, 법률서비스, 생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소 제공 등을 

통해 부부 강간을 위법화하고 가정 폭력을 막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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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85 ｢녀성권리보장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강간 및 인신매매를 확실히 정

의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하라 (멕시코).

126.186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노르웨이).

126.187 아동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을 근절

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라 (알제리).

126.188 사회･경제적 박탈, 불평등, 아동 영양실조, 아동 노동 등 영아 및 유아 

사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하라 (브라질). 

126.189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설립하라 (덴마크). 

126.190 가정과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자행되는 체벌을 금지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라 (이스라엘).

126.191 ｢아동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몰디브).

126.192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혼

인연령을 18세로 높이기 위해 아동 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검토를 고려하라 (나미

비아).

126.193 장애아동을 위해 포괄적인 교육을 개발하고, 이것이 장애 학생이 특수 

교육 시설이나 특수 학급에 배치되는 것보다 우선시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불가리아).

126.194 북한 장애인보호위원회와 역내 다른 국가의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라 (인도네시아).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라 (이란).

126.196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노르웨이). 

126.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라 (대한민국).

126.198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 온전히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중 교통과 주거 시설의 개선을 도

모하라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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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99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인식 고양 캠페인을 증가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싱가포르).

127. 상호 대화를 통해 수립된 권고사항들(아래에 나열됨)은 북한에 의해 검토되

었으며,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다. 

127.1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유엔, 조약 당

사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등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라 (아르

헨티나).

127.2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라 (보츠

와나).

127.3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북한 방문을 요구하는 유엔 특별

절차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하라 (칠레).

127.4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

권 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하라 (우크라이나).

127.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

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특별절차의 무제한 접근을 승인하라 (에스토니아).

127.6 모든 유엔 특별절차,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며 이들

의 접근을 승인하라 (독일).

127.7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의 접근을 

승인하라 (이탈리아).

127.8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

문을 허용하라 (캐나다).

127.9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북한영토 접근을 보장하라 (룩셈부르크).

127.10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라 (우루과이).

127.11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제

약도 받지 않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라 (뉴질랜드).

127.12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하라 (노르웨이).

127.13 모든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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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즉시 개선하라 (덴마크).

127.14 유엔 기구, 특별절차, 대사관, 비정부기구가 자강도를 포함한 북한 전역

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라 (프랑스).

127.15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즉각적

이고 제한이 없는 접근을 허용하라 (폴란드).

127.16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를 포함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전적으로 협

력하며, 특별보고관에게 항시적 초대를 보내라 (벨기에).

127.17 자원을 활용해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군비 지출보다 우선시하라 (호주).

127.18 북한 주민의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성분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아르헨티나).

127.19 성분계급제도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 (호주).

127.20 가정 배경 및 정권에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포

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라 (체코).

127.21 성분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차별을 철폐하라 (독

일).

127.22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사회 및 이데올로기 

안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역할을 재고하라 (아이티).

127.23 종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라 (이스라엘).

127.24 강제 실종과 임의 처형을 방지하고, 사형제도 적용에 관한 데이터를 발

표하라 (체코).

127.25 지속가능발전목표 16에 의거하여, 관리소와 그 밖의 다른 수감 시설에

서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네덜란드).

127.26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

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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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을 제정하

라 (독일).

127.27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 노동과 정치 동원을 강요하는 관행을 타파하라 (독일).

127.28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

유를 도입하라 (스페인).

127.29 지속가능발전목표 8.7에 준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떤 형태의 강

제 노동도 강요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관리소 내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라 

(스위스).

127.30 모든 납북자의 즉각 귀환을 포함한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

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일본).

127.31 납북자 및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라 (대한민국).

127.32 표현의 자유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완전히 준수할 뿐 아니라 관리소 

폐쇄를 촉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함으로써 관리소의 자유박탈 관행을 폐지하

라 (아르헨티나). 

127.33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오스트리아).

127.34 북한이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자의적 구금, 관

리소, 연좌제를 중단하라 (캐나다).

127.35 1969년 대한항공 YS-11 여객기 공중납치 당시 북한에 피랍된 황원 씨

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억류된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을 즉시 송환하라 (아이슬란

드).

127.36 모든 관리소를 즉시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자의적 구금 

방지를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보호 제도를 시행하며, 

유엔 특별절차를 포함한 국제 감시기관이 방해와 제한 없이 북한 및 모든 수감 

시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라 (미국).

127.37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룩셈부

르크).

127.38 관리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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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9 모든 관리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며,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

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슬로베니아).

127.40 피억류자가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모든 수

감 시설을 폐쇄하라 (스페인).

127.41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

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스웨덴).

127.42 개인 재산소유와 종교문서 유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형법

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정책을 개정하라 (미국).

127.43 국내법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를 처벌하

는 모든 법 조항을 삭제하라 (캐나다).

127.44 국내 및 국외 매체의 검열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언론의 설립을 허가하

라 (캐나다).

127.45 검열을 폐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체

코).

127.46 독립성을 갖춘 신문사와 그 밖의 다른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고, 국내외 

모든 매체의 검열을 폐지하고, 학교와 도서관, 기타 공공시설에 인터넷 접속을 

도입하라 (그리스).

127.47 모든 기혼 여성에게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관

행을 폐지하고, 회원에게 무급 노동을 요구하지 말라 (이스라엘).

127.48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반하는 개인, 기관, 매체, 통신에 대한 모든 감시

와 검열을 폐지하라 (영국).

127.49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를 수립하고, 모든 정치범과 정당한 법적 절차 없

이 수감된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체코).

127.50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고 절차 공개를 보

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하라 (프랑스).

127.51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아르헨티나).

127.52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낙태 및 그 밖의 성폭력과 같이 국가의 승인 하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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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행을 폐지하라 (뉴질랜드).

127.53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인정하

고, 정당한 법적 절차 보장 거부, 자의적 구금,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

대 행위, 납북자 송환, 사형제도 등과 관련한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 (호주).

127.54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성을 갖춘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전면 시행하라 (아이슬란드).

127.5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 (슬로베니아).

127.56 유아 영양실조를 포함한 만성적인 식량불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고, 차별과 정치적 개입 없이 모든 사람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을 보장하라 (오스트리아).

127.57 식량 접근과 배급에 관한 정부 정책이 어떤 차별이나 정치적 개입이 없

도록 하라 (브라질).

127.58 식량을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

료 식량 배급을 보장하라 (스페인).

127.59 사적 시장경제를 통해 가계를 부양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및 군사 투자

를 위해 물자, 자금, 무상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착취 관행을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폐지하라 (아이슬란드).

127.60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혹

은 위험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라 (오스트리아).

127.61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라 (이탈리아).

127.62 아동의 군대화와 징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우크라이나).

127.63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행되는 분리 및 배제 관행

을 폐지하라 (코스타리카).

128.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또는 권고사항들은 북한이 제출 및/또는 

검토 중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실무그룹이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

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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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표단 구성 

북한 대표단은 유엔 및 기타 제네바 국제기구 북한대표부 한태송 대사와 아래의 인물

로 구성되었다.

∙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법제부장 

∙ 김선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법제부 관리 

∙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참사 

∙ 리혜련, 북한 교육위원회 위원장

∙ 한채선, 북한 공중위생부 공중위생행정기관 국장 

∙ 장일헌, 북한 외무성 조사관 

∙ 로광송, 북한 외무성 관리 

∙ 팽광혁, 주 제네바 북한 상임공관 부대표

∙ 문종철, 주 제네바 북한 상임공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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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C/42/10/Add.1 

상위 버전 배포 : 일반 

2019년 8월 28일

원본 : 영문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2019년 9월 9일~27일 

안건 6

보편적 정례 검토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부  록

결론 및/또는 권고안, 자발적 약속, 북한 당국이 검토 중인 회답에 관한 견해

* 해당 문서는 유엔 번역 서비스로 송부되기 전에 편집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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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정례 검토 제3차 주기 중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보편적 정례검토(UPR) 메커니즘을 모든 나

라의 인권 상황을 동등하게 검토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

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2. 북한 대표단은 2019년 5월에 진행된 제 3차 주기 검토에 참석하였고, 회의

에서 논의된 의견과 질문에 대해 최대한 명쾌한 설명 또는 종합적인 답변을 제시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대표단은 인권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여 건설적이고 유용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많은 국가의 대표단에게 감사를 표

한다. 

3. 회의 중 제시된 262개의 권고사항 중에서 북한은 63개의 권고사항을 전면 

수용하지 않았다. 이 권고사항은 적대적 세력에 의해 조작된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였고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북한 대표단은 나머지 199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한 절차를 통한 검토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4. 북한은 관련 국내 기구 및 기관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권고사항에 대해 진

중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5. 199개의 권고사항 중 북한은 132개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

다. 132개의 권고사항 중 대다수는 북한의 현 상황에 맞춰 이행 중이며, 앞으로 구

체적인 후속 조치들도 수반될 것이다. 

6. 북한은 56개의 권고사항을 주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권고사항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되기는 어려우나,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국제적인 흐름과 일치한

다. 일부는 북한의 국가 법에 반영함으로써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권고사항들의 전

면 이행은 미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고려할 것이다. 

7. 북한은 본국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할 국권과 관련된 11개의 권

고사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권고사항들은 국내법과 북한에 만연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적 동기를 지닌 편향된 견해와 권고사항들은 재고의 여지없

이 상시 거절될 것이다. 

8. 북한은 앞으로도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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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힘쓸 것이며, 계속해서 국제 사회 앞에서 충

실의무를 다할 것이다. 

9. 실무그룹 보고서(A/HRC/42/10) 126항에 의거하여 주목할만한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a) 수용하기로 결정한 권고사항 (132):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11, 126.12, 

126.13, 126.14, 126.33, 126.34, 126.36, 126.37, 126.38, 126.41, 126.42, 

126.43, 126.44, 126.45, 126.46, 126.56, 126.58, 126.59, 126.61, 126.62, 

126.63, 126.64, 126.65, 126.66, 126.70, 126.71, 126.72, 126.73, 126.74, 

126.75, 126.76, 126.77, 126.78, 126.79, 126.80, 126.81, 126.82, 126.83, 

126.84, 126.85, 126.86, 126.87, 126.91, 126.92, 126.93, 126.94, 126.95, 

126.96, 126.97, 126.98, 126.99, 126.100, 126.101, 126.102, 126.103, 

126.104, 126.105, 126.106, 126.107, 126.108, 126.109, 126.110, 126.111, 

126.112, 126.113, 126.114, 126.134, 126.135, 126.136, 126.137, 126.138, 

126.139, 126.140, 126.141, 126.142, 126.143, 126.144, 126.146, 126.147, 

126.149, 126.150, 126.151, 126.152, 126.153, 126.154, 126.155, 126.156, 

126.157, 126.158, 126.159, 126.160, 126.161, 126.162, 126.163, 126.164, 

126.165, 126.166, 126.167, 126.168, 126.169, 126.170, 126.171, 126.172, 

126.173, 126.174, 126.175, 126.176, 126.177, 126.178, 126.179, 126.180, 

126.181, 126.187, 126.188, 126.190, 126.191, 126.192, 126.193, 126.194, 

126.195, 126.196, 126.197, 126.198, 126.199.

(b) 주목하기로 결정한 권고사항 (56):

126.9, 126.10, 126.15, 126.16, 126.17, 126.18, 126.19, 126.20, 126.21, 

126.22, 126.23, 126.24, 126.30, 126.31 126.32, 126.35, 126.39, 126.40, 

126.47, 126.48, 126.49, 126.50, 126.51, 126.52, 126.53, 126.54, 126.55, 

126.60, 126.67, 126.68, 126.69, 126.88, 126.89, 126.90, 126.115, 126.116, 

126.117, 126.118, 126.119, 126.120, 126.121, 126.122, 126.123, 126.124, 

126.125, 126.126, 126.127, 126.128, 126.129, 126.130, 126.131, 126.132, 

126.133, 126.145, 126.148, 126.189.



108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c) 거부하기로 결정한 권고사항 (11):

126.25, 126.26, 126.27, 126.28, 126.29, 126.57, 126.182, 126.183, 

126.184, 126.185, 12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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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QUESTI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RST BATCH)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What steps is the Government planning to take in order to build its 

cooperation with relevant UN human rights mandate holders, including 

allowing immediate and unhindered access to directly ass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 What steps is the Government taking to build on the freedoms enshrined in 

its constitution, such as education and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o 

ensure that all of its citizens can receive 12 years of quality and 

uninterrupted education and are free to practice their religion or belief? 

• What action is the Government taking to end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that interferes with their education,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and rest, including ad hoc requests for voluntary labour, mass 

agricultural mobilisations, and acceptance of 16- and 17-year olds into 

military-style construction youth brigades that engage in long and heavy 

labour for up to 10 years?

• In lin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with the World Food 

Programme, what actions is the Government taking to improve operating 

conditions, access and monitoring arrangements to ensure equal access to 

food for all parts of its population, particularly the most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poor,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in detention and children?

• What steps will the Government take to reform the penal system and military 

to ensure women are protected from sexual violence and abuse in lin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ORTUGAL on behalf of the Group of Friends on NMIR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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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the State-under-review describe its national mechanism or proces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of accepted UPR 

recommendations and the monitoring of progress and impact?

• Has the State-under-review established a dedicated ‘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 covering UPR recommendations, 

but also recommendations/observations generated by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Special Procedures and relevant regional mechanisms, 

which, inter alia, clusters all the above, manages them in national databases, 

coordinates implementation actions across government, monitors progress 

and impact, and then streamline reporting procedures back to the UN? If so, 

could the State-under-review briefly share its experience on creating such 

mechanism, including challenges faced and lessons learnt, as well as any 

plans or needs to strengthen the NMIRF in the future?

SWEDEN

• During the last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weden 

recommended the DPRK to take immediate and transparent action to stop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 all detainees, including forced 

hard labour and denial of food. Could the DPRK provide an update on 

progress in this regard?

• Several recent reports have highlighted the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military, in places of detention, on public transport and in 

commercial centres such as markets. What measures h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aken to address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 Children and young persons often work in various public projects, for 

example in the construction works in Samjiyon. Coul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larify how thes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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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ed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y work, in order to ensure that child 

labour does not occur?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North Korean penal code prohibits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y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document reports that such practices are common in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and other detention centers, including reports of severe 

beatings, electric shock, prolonged periods of exposure to the elements, and 

other forms of mistreatment. Will North Korea ratify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ensure that domestic legal provisions prohibiting torture are 

enforced? 

• How many individuals are there in North Korea’s detention centers? How 

many die in detention each year? How has the prison population changed in 

recent years?

• Will the DPRK take steps to ensure that family members of detained 

individuals are informed where their family member is held and provided 

with a means to contact them?

• Political prisoners in North Korea are often subject to forced labor, including 

in logging, mining, tending crops, and manufacturing..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reports that farms and factories did not pay wages or provide food 

to their workers.  Forced labor reportedly continues to occur in brick 

making, cement manufacturing, coal mining, gold mining, logging, iron 

production, agriculture, and textile industries. What steps will the DPRK take 

to eliminate forced labor and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and will the 

DPRK consider joining and seeking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 addressing those and other relevant issues?

• While the DPRK Criminal Code bans various forms of violence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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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there continue to be widespread reports of impunity for violence 

against women both by security forces and by private actors. Will the DPRK 

take steps to enforce these provisions, such as requiring the police to 

rigorously investigate and prosecute such cases, or increase public awareness 

campaigns to educate the public on the problem?

• The DPRK allowe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isit the DPRK in 2017, although the rapporteur’s access was 

tightly restricted. What steps has the DPRK taken on disability rights 

following that trip? 

• What steps is North Korea taking to bring trial and sentencing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ICCPR? Is time served for convicted criminal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eir sentences?

• What religious organizations, including churches, operate within the DPRK? 

• In North Korea, are there 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government or the Korean Workers Party? 

CANADA

• During the Second Cycle of the UPR, the DPRK accepted Canada’s 

recommendation to “Guarante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o all 

individuals by ensuring the basic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hat steps has the DPRK taken to implement thi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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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QUESTI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COND BATCH)

SLOVENIA

• The DPRK is party to the ICCPR. We would be interested to learn more on 

freedom of religion in the DPRK and how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 Were there any discussions/considerations to introduc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strengthen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DPRK citizen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ongbun system of social classification?

• We would like to enquire about the measures that were adopted to reduce 

the chronic food insecurity, under-nutrition and other health problems of the 

population in the DPRK, in particularly children.

GERMANY

• Since the last UPR, in how many cases and for which crimes were defendants 

sentenced to death? How many of the sentences were executed?

• How does the DPRK plan to cooperate with the UN Special Procedures and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What steps are taken to ensure the rights of detainees, and to prevent torture 

and ill-treatment including sexual violence?

• Which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id is 

distributed to the general popul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monitor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 Which steps are taken by the DPRK to end forced labor and mobilizations, 

especially of minors, and to provide all children with access to qu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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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es the DPRK intend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omeless children, 

so-called “Kkotjebi”, and if possible to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BELGIUM

• Does the government of the DPRK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and the Rome Statute of the ICC?

• Is the government of the DPRK considering issuing a standing invit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and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outstanding requests 

of special rapporteurs to visit the country?

•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DPRK since the previous UPR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women? Which legislation has been 

adopted? Which mechanisms have been put in place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including addressing violations? 

• How many individuals are currently on death row? How many individuals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and/or executed since the last UPR and for 

which crimes? How many of those on death row have children and how many 

children are affected in this way?

• Will the government of the DPRK amend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o cove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s urg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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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 What steps has the DPRK taken to ensure its criminal justice system meets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Australia requests that the DPRK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its use of 

the death penalty, including: annual statistics on death sentences, executions, 

commutations, pardons and exonerations; data on the number of persons 

under sentence of death; and confirmation as to whether public executions 

have been ended in practice or law. 

• While we thank the DPRK for its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dvance of its 

third cycle Universal Periodic Review, it does not make clear what steps the 

DPRK has taken to implement the 113 recommendations it accepted 

following the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What steps has the DPRK 

taken to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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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QUESTI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IRD BATCH)

ANGOLA

• The Republic of Angola recommend that the State consider taking steps to 

consider applying the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with the view to 

abolishment and in the meantime, to ensure that all trials met the highest 

standards of fairness;

The Republic of Angola recommend that the State strengthen its effort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deprivation and inequality, child malnutrition, which affected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The Republic of Angola noted that housing facilities were not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environmental barriers and limited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were major challenges that had an impact on the 

rights of such persons to live autonomously and to participate fully in all 

aspects of life. Ha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y strategy to mitigate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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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3rd cycle of UPR

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sider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 as an important process to 

review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countries on an equal footing and 

encourage global efforts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2. The DPRK delegation participated in the 3rd cycle review in May 

2019, in which it gave comprehensive answers or clear explanations as 

much as possible to the questions and comments made. In this regard, it 

expresses its appreciation once again to the distinguished representatives 

of many countries who took stock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and made constructive and 

useful recommendations.

3. Of the 262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review, the DPRK did 

not accept 63 recommendations outright as they severely distort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based on false information fabricated 

by the hostile forces and seek ulterior political purposes. Further, it stated 

that it would present its position on the remaining 199 recommendations 

in due course after examination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

4. The DPRK undertook serious examin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n 

broad consultation with relevant 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and 

states its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as follows.

5. Of the 199 recommendations, the DPRK decided to accept 132 

recommendations, many of which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prevailing reality of the DPRK with concrete follow-up 

measures to be entailed in the future.

6. The DPRK decided to take note of the 56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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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se recommendations cannot be implemented easily in near 

future, they correspond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me of the elements are already implemented 

by reflecting them in the national laws of the DPRK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ose recommendations will be considered as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 are provided in the future.

7. The DPRK does not accept 11 recommendations, which are related 

to th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DPRK to be determined by its 

independent judgment and decision. They do not conform to the national 

laws and prevailing reality of the DPRK. Politically motivated and 

prejudiced views and recommendations are always bound to be rejected 

with no room for further consideration.

8. The DPRK will, in the future, to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PR 

process to encourag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genuine human rights and continue to fulfill its obligations in 

good faith before international community.

9. The DPRK position on the outstanding recommendations in line 

with para 126 of the WG report (A/HRC/42/10) is as follows:

(a) Recommendations that enjoy the support of the DPRK (132):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11, 126.12, 

126.13, 126.14, 126.33, 126.34, 126.36, 126.37, 126.38, 126.41, 126.42, 

126.43, 126.44, 126.45, 126.46, 126.56, 126.58, 126.59, 126.61, 126.62, 

126.63, 126.64, 126.65, 126.66, 126.70, 126.71, 126.72, 126.73, 126.74, 

126.75, 126.76, 126.77, 126.78, 126.79, 126.80, 126.81, 126.82, 126.83, 

126.84, 126.85, 126.86, 126.87, 126.91, 126.92, 126.93, 126.94, 126.95, 

126.96, 126.97, 126.98, 126.99, 126.100, 126.101, 126.102, 126.103, 

126.104, 126.105, 126.106, 126.107, 126.108, 126.109, 126.110, 126.111, 

126.112, 126.113, 126.114, 126.134, 126.135, 126.136, 126.137, 126.138, 

126.139, 126.140, 126.141, 126.142, 126.143, 126.144, 126.146, 1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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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49, 126.150, 126.151, 126.152, 126.153, 126.154, 126.155, 126.156, 

126.157, 126.158, 126.159, 126.160, 126.161, 126.162, 126.163, 126.164, 

126.165, 126.166, 126.167, 126.168, 126.169, 126.170, 126.171, 126.172, 

126.173, 126.174, 126.175, 126.176, 126.177, 126.178, 126.179, 126.180, 

126.181, 126.187, 126.188, 126.190, 126.191, 126.192, 126.193, 126.194, 

126.195, 126.196, 126.197, 126.198, 126.199.

(b) Recommendations that the DPRK takes note (56):

126.9, 126.10, 126.15, 126.16, 126.17, 126.18, 126.19, 126.20, 126.21, 

126.22, 126.23, 126.24, 126.30, 126.31 126.32, 126.35, 126.39, 126.40, 

126.47, 126.48, 126.49, 126.50, 126.51, 126.52, 126.53, 126.54, 126.55, 

126.60, 126.67, 126.68, 126.69, 126.88, 126.89, 126.90, 126.115, 126.116, 

126.117, 126.118, 126.119, 126.120, 126.121, 126.122, 126.123, 126.124, 

126.125, 126.126, 126.127, 126.128, 126.129, 126.130, 126.131, 126.132, 

126.133, 126.145, 126.148, 126.189.

(c) Recommendations that do not enjoy the support of the DPRK (11):

126.25, 126.26, 126.27, 126.28, 126.29, 126.57, 126.182, 126.183, 

126.184, 126.185, 12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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